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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정연 근 수당

통상 에 해당 는 경우 아닌 경우

1.

업들 포 제도를 운 하고 는 고정연 근 수당

매월 지 하 고정적 률적 정 적 지 하므 통상 에· ·

해당 는 것 아니냐 라는 점 가지고 특히 근에는?

고용 동 근 감독 시 고정연 근 수당 통상 에 해당 므

시간 근 수당 연 야간 휴 연차미사용수당 차액 지 하( · · )

라고 하 지 내리는 사 가 생하고 는 하에 는

고정연 근 수당 통상 에 해당 는 경우 그 지 않 경우에

하여 살펴보도 하겠습니다.

포 제도 규정 행정해2.

규정1)

포 제도에 해 는 동 에 규정하고 지 않 단지,

를 근거 업에 는 포 제도 고정연 근 수당 등 를 운 하( )

고 습니다.

다2) : 94 54542, 1995.07.28

근 제 조 제 조 내지 제 조 등에 하 사용 는 근22 , 46 48

계약 체결함에 어 근 에 하여 본 결정하고 를

시간 휴 야간 근 수당 등 제수당 가산하여 를 합산,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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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함 원 라 할 것 나 근 시간 근 태 업 질 등,

참 하거나 계산 편 직원 근 고취하는 뜻에 본

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 근 등에 한 제 수당 합한

액 월 여액 나 당 정하거나 매월 정액 제수당

지 하는 내용 른 포 제에 한 지 계약 체결

한 경우에 그것 근 에게 없고 제 사정에 비 어 정당

하다고 정 에는 를 라고 할 수 없 것 다

행정해 근 과3) : 2004.03.17, -1328

사당사 가 당 근 시간 주 시간 정하 동 근 시간50

에 정근 시간 과하는 연 근 시간 포함 어 알고 그

가 월 원 지 하 하는 근 계약 체결하2,000,000

다 는, 행 해 상 허용 는 포 제 근 계약 체

결한 것 볼 수 므 주간 근 시간 시간 정하1 50

다는 사실만 근 제 조 규정에 다고 단정하 는49

어 울 것 .

고정연 수당 통상 행정해3.

행정해1)

근 01254-19181, 1987.12.04①

사업 체계에 어 본 근 시간당 정액 정하고, 근

제 조에 한 연 근 에 하여도 고정 지 하 정46

한 경우 동 연 근 수당 통상 에 포함 지 아니하나, 개개근,

통상 에 하여 산정한 연 근 에 한 수당액 고정

정한 연 근 수당 과할 에는 그 차액 지 하여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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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-6359, 2006.11.07②

체계를 연 제 변경하 직 에 해당하는 본 ,

상여 가계지원비 도휴가비 근 수당 시간 근 수당 등 연, , , ,

간 산정 액 합 어 매월 여지 에 본연

지 하는 것 보 연 제 체계를 변경해1/12 ,

본 에 각종수당 포함하여 본 연 통합하고 본연 1/12

매월 할해 지 할 경우에는 매월 지 는 본연 통상

보아야 할 것 다만. , 본 연 안에 연 근 시간에 한

지 포함 어 는 경우에는 를 통상 주에 제 해야 할

것 보 .

다2) ; 2001 72173, 2002.04.12

피고가 근 들 실적 시간 근 를 하고 다는 전제 아래,

다만 업직 근 들 업 특 상 실제 시간 근 시간 정하

곤란한 사정 고 하여 시간 근 수당 정액제 내지 정률제 지

하 한 점 그 액산 도, 실적 시간 근 를 전제 하는

근 제 조 규정 하고 는 점 등에 비 어55 , 시간

근 수당 실제 시간 근 에 계없 정 적 률적 지 하·

정하여진 고정 통상수당 볼 수는 없다.

고정연 근 수당 통상 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4.

않 경우

통상 에 해당하는 경우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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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정연 근 수당 지 항목 근 계약 상에 시할 실적 시

간 근 를 전제 하는 해당 연 근 시간 시하지 않 채 고정

연 근 수당액만 시하여 매월 지 하는 경우 고정연 근 수당(

지 에 한 별도 조건 없 지 한 경우 는 통상 에 해당 다고)

보고 습니다.

견 수 는 사항 나 근에는 고용 동 근 감독 시 고정

연 근 수당 사 퇴사 휴직 복직 등에 하여 할 계, , ,

산하여 지 하는 경우 것 정근 에 한 가 근 가 근 를

제공한 에 해당 는 액 수당 할 계산하여 정적 지( )

수 는 것 고정 라는 조건 충족 어 통상 에 해당

다 라고 보는 경우도 다고 하는 점 해야 할 것 니다. .

그러나 다른 한편 연 근 수당 할 계산하여 지 하 라도 연

근 수당 체가 원래 통상 에 해당 지 않 므 단지 월 연

근 시간 정하여 해당 연 근 를 실시하지 않는 도 사 복직,

휴직 퇴직 에 하여 고정연 근 수당 할 계산하여 지, ,

한다 고 하 라도 통상 에 해당 지 않는다 라는 견도 는. .

참조 랍니다.

통상 에 해당 지 않는 경우2)

행정해 상 고정연 근 수당 지 항목 근 계약 상에

시할 실적 시간 근 를 전제 하는 해당 고정 연 근 시간

시하여 고정연 근 수당 지 하는 경우에는 통상

단하지 않고 므 근 계약 시 필히 고정연 근 수당에

한 고정연 근 시간 시하는 것 필 하다고 할 것 니다 끝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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